
폐수처리 후에도 생물독성 남아!
환경부 , 송사리·물벼룩 치사시킬 수 있어 … 종합적 사후관리 필요

송사리를 죽일 수 있는 미확인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 생태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최근 송사리와 물벼룩, 개구리밥 등 독성에 민감

한 수중생물을 대상으로 29개 기업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수중생물을 치사시킬 수 있

는 강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기업들은 화학기업 10곳, 염색·제지·공공폐수처리장 각각 4곳, 가죽기업과 세제 및 필름생산 기업 각

각 2곳, 플래스틱·비철금속·석유정제기업 각각 1곳 등 모두 29개가 선정됐다.

화학기업 방류수 대부분은 송사리나 물벼룩, 개구리밥 모두에게 매우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죽·염색·

제지 관련 기업의 방류수는 송사리를 제외한 물벼룩과 개구리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폐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처리수도 물벼룩에 약간 유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전통적 배출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산업화에 따

라 폐수에는 인간과 생물에 유해한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또 외국에서는 생물독성이 수질 기준의 하나로 이용되지만 수질환경보전법 등 국내 법규에는 17종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폐수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 사후관리가 없는 현실

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은 2005년까지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의 80%를 감축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북아일랜드, 노르웨이는 생물독성을 배출 허가의 기준으로, 독일과 스페인은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물로 지정된 것은 모두 512종이지만 이 가운데 수질관련 환경기준

으로 관리되는 물질은 10% 가량에 불과하며, 생물독성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적정 생활용수 확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적합한 수질도 확보해야 하는만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배출허용 기준항목 외에 미지의 다양한 독성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성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여개 업종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세부 생태독성 실태조사

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시험방법과 생물독성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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